
제543호                          시     보                          2018. 9. 17.(월)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18년 9월 17일

군산시 조례  제1546호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공보담당관, 일자리담당관, 감사담당관”을 “공보담당

관,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를“수도사업소, 일자리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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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① 

(생  략)

제3조(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

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행정복지위원회   2. -----------

    가. 자치행정국, 복지관광국, 보

건소, 시설관리사업소, 공보담

당관, 일자리담당관, 감사담당

관,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가. --------------------------

----------------------  공보

담당관, 감사담당관 ----------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경제건설위원회   3. -----------

    가. 경제항만국, 건설교통국, 농

업기술센터,수도사업소,차량등

록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가. ------------------- 수도사

업소, 일자리담당관, 차량등록

사업소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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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18년 9월 17일

군산시 조례  제1547호

군산시의회기및의회배지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의회기및의회배지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초록색”을 “청색”으로, “120㎝”를 “135㎝”로 하고, 같은 조 제2

호 및 제5호 중 “(議)자”를 각각 “(의회)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 의회기와 제6조 의원배지는 제작·배포될 때까지 이 조

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한 의회기 및 의원배지를 사용한다.

제3조 군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별지 서식은 본 규정의 모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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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

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

------------------.

  1. 깃(기)면은 초록색으로 하고 표

준규격은 가로 120㎝, 세로 90㎝

로 한다.

  1. ---- 청색--------------------

- 135㎝--------------.

  2. 깃(기)면은 중앙에 무궁화속에 

(議)자를 표식하고 하단에 의회 

기관명 표시

  2. ----------------------- (의

회)---------------------------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무궁화 표식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고, 원안 바탕은 백색으로 (議)

자는 금색으로 한다.

  5. -----------------------------

------------------ (의회)------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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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별표대비표
[별표1] 의회기

현 행 개 정 안

의 회 기  규 격  모 형 도

(시의회 마크 설명)

  ‧ 旗면(바탕) : 영구불변, 웅비적 발전 향상을 상징       

         하는 초록색으로 함.

  ‧ 군산시의회 : 기(旗)면 바탕 하단에 기관명 표기

  ‧ 무  궁  화 : 한국의 국화(나라꽃 상징)를 금색         

         으로 한다.

  ‧ 議      字 : 원 중앙에 “議”는 금색으로 의회를       

          상징함.

의 회 기  규 격  모 형 도

(시의회기 설명)

  ‧ 旗면(바탕) : 청색으로 함

  ‧ 군산시의회 : 기(旗)면 바탕 하단에 기관명 표기

  ‧ 무 궁 화 : 한국의 국화(나라꽃 상징)를 금색          

         으로 한다.

  ‧ ‘의회’자 : 원 중앙에 “의회”는 금색

가로 120㎝ 가로 135㎝

※ 단, 필요에 따라 위 규격의 비율을 기준으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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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의원배지

현 행 개 정 안

의원배지  규 격  모 형 도

1. 의원 배지

  가. 모형 및 색체

  나. 규격

모   형   내   용 규    격

무궁화형 5지 1,8cm

화 대 형 5지 1.4cm

화반자형 1 1.0cm

원 자 막 議 0.9cm

         

  다. 재료

    금(18K)으로 한다.

의원배지  규 격  모 형 도

1. 의원 배지

  가. 모형 및 색체

나. 규격

모   형   내   용 규    격

무 궁 화 형 5지 1,8cm

화   대   형 5지 1.3cm

무궁화원자형 ○ 1.0cm

원   자   막 의회 0.8cm
글   자   형 서울남산체 0.8cm

         

 다. 재료

    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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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

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18년 9월 17일

군산시 조례  제1548호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1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

다)제41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는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서류제출 요구를 받

은 증인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4조제1항 중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과태료”로 

한다.



제543호                          시     보                          2018. 9. 17.(월)

제6조제2항 중 “지체 없이”를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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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1
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는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

라 한다)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

석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

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이 선서 또는 증언

을 거부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

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제27조와  이 조례에 의하여 시의회 의

장의 통보 등으로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는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를 위하여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증인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

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

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4조(과태료처분 통지 등) ①시장은 법 제27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
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처분 통지 등) ①----- 과태료--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생  
략)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현행
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은 지체 없
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
--------------------------------------
--------------------------------------
-----------.

제8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
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
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해
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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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
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18년 9월 17일

군산시 조례 제1549호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판매대행단체””를 ““환전대행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판매대행단체”를 “환전대행단체”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구매자 이용 편리를 위해 카드나 모바일 결재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군산시”를 “군산시”로 한다.

제9조 제목 “(판매대행단체 준수사항)”을 “(환전대행단체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판매대행단체”를 각각 “환전대행단체”로 한

다.

제11조제1항 중 “판매대행단체”를 “환전대행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

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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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별 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하고 시장은 개별 가맹점의 월

매출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 분기의 매출증빙자료에 따라 매출 금

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3천

만원으로 한다. 다만, 같은 경우 2018년도 월 최대한도는 6천만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고 상품권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간 50만원, 연간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2018년도에는 개인의 월간 구매한도를 150만원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제5항을 추가한다.

⑤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급기준[별표1]에 따라

인센티브 성격의 상품권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상품권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제2호]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골목상권 상가 이용자

  2. 시 소유의 문화․체육 등 관련 시설물을 유료로 이용한 자 
  3. 그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지급대상 위반행위 유
형별 지급 기준은 (별표2)와 같으며 신고자 1인 연간 지급 한도액은 100만원
으로 한다.

별표 제1호 서식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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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서식을 신설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신설한다.

별지제2호 서식을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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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인센티브 지급기준(제13조 제5항 관련)

구  분 지원조건 지 원 내 용

골목상권
상가

이용자

◦ 주민등록 상 주소지 상가 이용
◦ 개인별 영수증 합산 15만원 이상 
◦ 음식점 등 서비스업에서 소비한
   영수증 포함
※ 단 식별이 가능한 영수증이어야 하며
 간이영수증은 합산 금액에 포함할 수 없음

◦ 지원조건 충족 시 1만5천원 이내
   상품권 지급
◦ 월1회 격월로 지급

시 소유의
문화∙체육 

등
관련 시설물
유료 이용자

◦ 시 소유 시설물 유료 이용자
◦ 이용금액 5,000원 이상
 - 입장권 구입 등
 - 유료 수강 신청
※ 입장권이 5,000원 미만인 경우 동
반자의 입장권을 합산하여 5,000원 
이상인 경우 지급 가능

◦ 이용금액이 5,000원 이상인 경우 
5,000원 상품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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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15조 제3항 관련)

1. 포상금 지급기준
구  분 포 상 금 비  고

법인의 상품권 
유통질서 위반 - 100만원

◾포상금 지급 결정은 법인의  

수사결과 통보일을 기준으로 하며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

◾ 수사결과 범죄사실이 소명된 

경우

준수사항 위반
(가맹점 취소) - 20만원

◾포상금 결정은 행정기관의 가
맹 취소 통보일을 기준으로 하며,
신고포상금은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

2. 포상금 지급기준 세부사항
포 상 금 신고내용 비  고

100만원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환전하는 법인

- 상품권 유통질서를 위반한 법인

◾수사 의뢰

◾상품권 할인

액 전부 환수

20만원

-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
전하는 가맹점

- 개별 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 환전 대
행행위를 한 가맹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등록
한 경우

- 가맹점등록 제한업종(도박, 불건전 업종 등)을 영
위하는 행위

- 제3자를 동원하여 상품권을 매집하는 경우

◾가맹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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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골목상권 상가 이용 인센티브 신청서(제13조제5항 관련)

□ 신 청 자

성  명
주        소
생 년 월 일
연 락 처
□ 골목상권 이용실적(음식점 등 서비스업 포함)

이용금액
(합계) 이용 업소 상호명 비고

□ 영수증

영수증 부착

상기 내용은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신청자 (인)

군 산 시 장 귀하



제543호                          시     보                          2018. 9. 17.(월)

【별지 제2서식】

시 소유 시설물 이용 인센티브 신청서(제13조제5항 관련)

□ 신 청 자

성  명
주        소
생 년 월 일
연 락 처
□ 시설물 이용내역

이용금액
(합계) 이용시설 이용내역 비고

이용내역 예시)
- 입장권 구입

- 수영 수강신청

□ 영수증

입장권이나 영수증 부착

상기 내용은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신청자 (인)

군 산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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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판매대행단체”란 시장과 협약을 체

결하여 상품권의 판매홍보, 가맹점 관

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를 말한

다.

  4. “환전대행단체”------------------

-----------------------------------

-----------------------------------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인센티브”란 상품권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 가맹점, 사용자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7. --------------------------- ------

----환전대행단체,------------------

-----------------.

제3조(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 ① (생  략) 제3조(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상품권 발행시 위ㆍ변조와 부

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

다.

  ② ----------------------------------

------------------------------------

--------------------------------- 하

며, 구매자 이용 편리를 위해 카드나 모

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① 판

매된 상품권은 군산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대상 중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서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① --

------------------------------------

------------------------------------

----------------.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군산시(출

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군산시의 업무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기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

화시설, 체육시설 등

  3. <삭  제>

   군산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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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판매대행단체 준수사항) ① 제2조제

4호에 따른 판매대행단체는 상품권의 판

매확대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

여야 하며,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가맹

점 준수사항 등이 지켜지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제9조(환전대행단체 준수사항) ① -------

---------- 환전대행단체--------------

------------------------------------

------------------------------------

------------------------------------

-----.

  ② 판매대행단체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

항 이외에 소상공인 육성지원, 전통시장 

지원업무, 지역특산물의 판로개척 등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전대행단체----------------------

------------------------------------

------------------------------------

-------------------.

  ③ 판매대행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환전대행단체----------------------

--------------------------------.

제11조(환전청구 및 환전) ① 가맹점이 상

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

제3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에 청구하거나 

제2조제4호에 따른 판매대행단체에 환전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환전청구 및 환전) ① ------------

------------------------------------

------------------------------------

---------------환전대행단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개별 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

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개별 가맹점의 

월 매출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 분기의 매출증빙자료에 따라 매출 

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3천만

원으로 한다.

  ③ 개별 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

으로 하고 시장은 개별 가맹점의 월 매출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 분기

의 매출증빙자료에 따라 매출 금액의 60

퍼센트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3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같은 경우 2018년도 월 최대

한도는 6천만원으로 한다.

제12조(상품권 구입 및 할인ㆍ수수료) 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

제12조(상품권 구입 및 할인ㆍ수수료) 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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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간 50만원, 연간 5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

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상품권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간 

50만원, 연간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

며,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

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20

18년도에는 개인의 월간 구매한도를 150

만원으로 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상품권 활성화시책) ① ∼ ④ (생  

략)

제13조(상품권 활성화시책) ① ∼ ④ (현행

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지급기준[별표1]에 따라 인센

티브 성격의 상품권을 예산의 범위 안에

서 지급할 수 있으며 상품권을 지급받고

자 하는 자는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제2호]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

다.

  1. 골목상권 상가 이용자

  2. 시 소유의 문화․체육 등 관련 시설물을 

유료로 이용한 자

  3. 그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

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5조(부정유통 신고포상제) ①ㆍ② (생  

략)

제15조(부정유통 신고포상제) ①ㆍ② (현

행과 같음)

  ③ 신고 포상금은 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별 1회 10만원,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

권으로 지급하되, 지급대상 위반행위 유

형별 지급 기준은 (별표2)와 같으며 신고

자 1인 연간 지급 한도액은 10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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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18년 9월 17일

군산시 규칙 제658호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판매대행단체”를 “환전대행단체”로,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대

행”을 “군산시와”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제출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계약을

체결”을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부”를 “교부하여야 하고 가맹점으

로 지정된 업소는 별표2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보관기관”을 “보관기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판매대행단체”를 각각 “환전대행단체”로 한다.

별표 2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을 신설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2호 서식 중 “팀장”을 “계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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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신설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제5조제2항과 관련)

제1조(총칙) 군산시에서 가맹점으로 지정한 업소는 군산사랑 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제2조(가맹점의 지정ㆍ변경ㆍ해지) ① 군산시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으로 지

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하고 시행

규칙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②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 변경신청서 또는 시행규칙의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 해지 신

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가맹점 지정 취소) 군산시장은 가맹점이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지정이 1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자

는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4조(상품권 취급제한)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

품권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군산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권

2. 위조ㆍ변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

제5조(배상책임) 가맹점의 책임 있는 사유나 제4조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 책임으로 한다.

제6조(가맹점 수수료) 가맹점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환전청구 및 결제) ① 가맹점이 사용된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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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의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

구한다.

② 가맹점이 청구한 상품권의 환전은 판매대행점의 확인 및 입금의뢰 절차를 거쳐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가맹점의 등록계좌에 입금한다.

제8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군산사랑 상품권 소지자(이하 “사용자”

이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ㆍ

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의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

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서 할

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가맹점은 고객이 상품권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가맹점 스

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상품권의 잔액반환)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

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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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군산사랑 상품권 발행대장

인수일 발행번호 발행매수 발행금액
보관

장소

결 재

담당자 계장 과 장

5천원권

1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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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판매대행점 등의 지정 및 관리) ① 조

례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판매대행

점 및 판매대행단체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

는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대행 협약을 체

결하여야 한다.

제3조(판매대행점 등의 지정 및 관리) ① ---

------------------------------------ 

환전대행단체------------------ 군산시

와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① 조례 제6조제

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

점 지정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에 따른 노점상은 소속 상인회

를 통하여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① -----------

--------------------------------------

------------------------- 제출--------

--------------------------------------

---------. ---------------------------

--------------------------------------

----.

  ② 시장은 지정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

6호서식의 상품권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하

여야 한다.

  ② -----------------------------------

----------------------- 교부하여야 하

고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별표2의 가

맹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① (생  략) 제9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① (현행과 같

음)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

관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

처분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

---------------------- 보관기간-------

--------------------------------------

--------------------------------------

-------------------------------.

제10조(할인구매 및 수수료) ① 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른 상품권 의 판매ㆍ환전수수료 

및 환전대행수수료 지급률은 시장과 판매

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가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제10조(할인구매 및 수수료) ① -----------

--------------------------------------

---------------------------------- 환

전대행단체--------------------.

  ②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는 월말을 

기준으로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

은 판매 및 환전결과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 환전대행단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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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예규를 이에 발령한다.

군  산  시  장

2018년 9월 17일

군산시 예규 제35호

군산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예규

군산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단체를 말한다”를 “법인·단체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

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

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 중 “단체”를 각각 “법인·단체”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또는 단체”를 “또는 법인·단체”로 하며, 같은 호 사목 및 아목 중 “단

체”를 각각 “법인·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공무원의 관련”을 “공

무원 및 관련”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밖의”를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

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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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

적 이익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강령은 군산시 소속 공무원(직속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군산시

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제5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를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으로 하

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

당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정한 직무수행”을 “직무수행”으로 하

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제5조제1항제2호 중 “4촌”을 “공무원의 4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

신”을 “공무원 자신”으로,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를 “법인·단체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

우

제5조제1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

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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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정 비

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

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 경우 주식·지분, 자본금의 소유는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되, 공무원 또는 그의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가.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

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

에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나. 시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다.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

정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라.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

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

라 시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조치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직자는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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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행동강령책

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호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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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2에 다른 고위공직자(이하 “고위공직자”라 한다)는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시장(시

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

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

위

2. 군산시의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군산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

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군산시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시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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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시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

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

여 정하는 직무관련 행위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

다.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윤리

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

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소속기관, 그 기관의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

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

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자신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

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

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나 산하기관

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는 아니 되며,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



제543호                          시     보                          2018. 9. 17.(월)

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

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

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

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같이 하는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후원인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포함)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할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제목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로 한

다.

제8조제1항 중 “시장”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시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

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제1항 중 “공무원의”를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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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

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직무관련자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직무관련자나

공직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

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

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 관여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

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

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

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 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

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

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

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시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제543호                          시     보                          2018. 9. 17.(월)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3조 제목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를 “(공용물의 사적사용ㆍ수

익의 금지)”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

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제1항 중 “대가로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령」 별표 2”를 “대가로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

행령」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별지 제2호”를 “별지 제10호”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일”을 “5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2

호의2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11호 서식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별

지 제2호의3서식에 의하여 증명자료”를 “증명자료”로, “시장”을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공무원은”을 “공무원이”로, “월 6

시간”을 “6시간”으로, “행동강령책임관”을 “행동강령 책임관”으로, “소속기관의

장”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제목 “(금전의 차용 금지 등)”을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로 하

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 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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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미리 신고하

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

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

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공매 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

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 등을 통한 계약 체결행위 또는 거

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

외한다.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

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 공무원이였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

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

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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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거래 등

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나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은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

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19조제2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한다.

제21조 제목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를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3호의2서

식”을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

15조 제5항”으로, “소속 기관의 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속기관”을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소속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 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

여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제4항 중 “별지 제7호”를 “별지 제19호”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신설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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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을 신설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을 신설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을 신설한다.

별지 제7호 서식을 신설한다.

별지 제8호 서식을 신설한다.

별지 제9호 서식을 신설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10호로 한다.

별지 제2-2호 서식을 11호로 한다.

별지 제2-3호 서식을 12호로 한다.

별지 제13호 서식을 신설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14호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15호로 한다.

별지 제3-2호 서식을 16호로 한다.

별지 제17호 서식을 신설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을 18호로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을 19호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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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5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소명 내용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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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1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

성명

주소

연락처

관계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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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2항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직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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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2항 관련 별지 제4호 서식〉

의 견 서

성        명

소        속

직 위(직 급)

담 당 업 무

의       견

 본인은 직무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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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3항 관련 별지 제5호 서식〉

업무 담당 공직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 ․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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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6항 관련 별지 제6호 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인․조치 내역서

접수번호 접수일

업무 담당 

공직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관련 사항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확인 사항

조치 내역

기타 참고사항

                                                               ,  확인점검일

                                                                ,  확인점검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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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2 제1항 관련 별지 제7호 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

기간 근무처(부서) 소재지 대표자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

기간 업체명 사업의 목적 소재지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기타

                        작성일자 : 20  .   .   .      

 신고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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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6 제2항 관련 별지 제8호 서식〉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 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인 

퇴직공직자

성명 연락처

현 소속

퇴직 전 
소속

퇴직일

접촉 일시 장소

접촉 유형  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

접촉 사유

비용 부담자

참고서류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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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1항 관련 별지 제9호 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보고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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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제15조 제2항 관련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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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제15조 제5항 관련 별지 제1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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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제15조 제6항 관련 별지 제1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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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제1항 관련 별지 제13호 서식〉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 고 사 항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직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
(이율)

거래원인*

 [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직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대상
거래 금액

거래원인

 [ ] 물품 계약 [] 용역 계약 [] 공사 계약

거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직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대상 거래 금액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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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생년월일 주소

신 고 사 항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
(이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 ] 부동산 대여

대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대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제16조 제 2항 관련 별지 제1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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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제2항 관련 별지 제15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 및 직위(직급)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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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제21조 제1항 관련 별지 제16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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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제4항 관련 별지 제17호 서식〉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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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제5항 관련 별지 제18호 서식〉

금품등 관리대장

일

련

번

호

신고 

접수

번호

신

고

일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신고자 제공자

인

도

일

관리

부서
(관리자)

보관

장소

처리

결과

처

리

일

비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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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제4항 관련 별지 제19호 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2016. 10. 10 상담유형 [ ] 방문 [ ] 전화 [ ] 기타(          )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주소)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상담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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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

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

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

------------------------------------

------------------------------------

-----------------------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호가목 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

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

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

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

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

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나. ---------------------------------

----------------------------------

------------------------ 법인·단

체

    다.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다. ---------------------------------

----------------- 법인·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

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

    라. ---------------------------------

----------------------------------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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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인·단체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마. ------------------------------- 

법인·단체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

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

인 또는 단체

    바. ---------------------------------

---------------------------- 또는 

법인·단체

    사. 그 밖에 시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

    사. ---------------------------------

------------------- 법인·단체

    아.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아. ---------------------------------

-------------------------------- 

법인·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

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

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

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

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

원을 말한다.

  2. ------------------------------------

------------------------------------

------------------------------------

------------------------------------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인사·감사·예산·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의 관련 공무원

    나. ---------------------------------

----------------------------------

-------------------------- 공무원 

및 관련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라.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공무원     라. -- 밖에 ----------------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

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

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

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

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

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

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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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군산시 소속 공무

원(직속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포함한다)

과 군산시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군산시 소속 공무

원(직속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포함한다)

과 군산시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신  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 ④ (생  략)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⑤ --------------------- 별지 제1호 서

식 --------------------------------.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공무원은 자

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

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다

만 시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

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직무수행--------------------

--------------------------------------

--------------------.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

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

련자인 경우

  2. 공무원의 4촌 -----------------------

------------------------------------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

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

우

  3. 공무원 자신-------------- 법인·단체

가 -----------------------------

  4. 그 밖에 시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

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

인 경우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

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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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신  설>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

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

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

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

속

  <신  설>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

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

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 

경우 주식·지분, 자본금의 소유는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되, 공무원 또는 그의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율

을 기준으로 한다.

    가.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

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

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

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 총수의 10

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

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

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신  설>   7.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나. 시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

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다.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

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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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라.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

었던 자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

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

단되는 자

  ②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

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

니하다고 판단되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

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

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

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

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조치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

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

당 공직자는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

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4호 서

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

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4

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

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소속 공무원

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

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

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신  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

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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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경우 시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

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신  설>   ⑥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호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

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

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제5조의2(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

의2에 다른 고위공직자(이하 “고위공직

자”라 한다)는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

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시장(시장이 제출하는 경우에

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

의 내용

  3.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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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공

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공무원

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

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군산시의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

이거나 군산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군산시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

하는 행위. 다만, 시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

위. 다만, 시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

다.

  5. 그 밖에 시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

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

하는 직무관련 행위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

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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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

을 포함한다)은 소속기관, 그 기관의 산하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

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

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

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산

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고위공직

자는 자신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

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

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

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자

신이 소속된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

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

니 되며,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

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

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

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

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공무

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퇴

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같

이 하는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시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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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

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

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

는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

위(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

체·후원인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포함)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

전에 신고가 곤란할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생  략)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현행과 같

음)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

은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

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

------------------------------------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시장-----------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생  략)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

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

---------------------------------- 공

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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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

다)의 --.

  ②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

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

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부패방지 및 국

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 직

무관련자나 공직자---------------------

--------------------------------------

--------------------------.

  <신  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

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

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

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

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

업무 관여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

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

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

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

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

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

도록 하는 행위

  6. 각 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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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

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

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

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

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시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

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생  략)

제13조(공용물의 사적사용ㆍ수익의 금지)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

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

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

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

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14조(금품 등의 수수금지) ① ∼ ④ (생  

략)

제14조(금품 등의 수수금지) ① ∼ ④ (현행

과 같음)

  ⑤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

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 4 장 건전한 조직풍토의 조성

  ⑤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

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4장   건전한 조직풍토의 조성

제15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

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

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

제15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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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

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

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령」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

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 대가로서「부

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률 시행령」 별표 2---------------------

---------------------.

  ②공무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시장

에게 미리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신고하여

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별지 제10호 ---------------------. -

--------------------------------------

---------------------------.

  ③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 등

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

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

--------------------------------------

-------------- 5일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

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

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

다.

  ⑤ ------------------------------------

--------------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

--------------------------------------

------------------------.

  ⑥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의하여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시장

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⑥ ------------------------------------

----- 증명자료------------------------

--------------------- 별지 제12호 서식

으로 시장--.

  ⑦공무원은 외부강의 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

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공무원이 ------------------- 6시간--

---------------------- 행동강령 책임관-

------------ 시장---------------------

------.

  ⑧시장은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 등이 직무

에 지장을 주거나 직무상 비밀과 정보를 누

출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수 있다.

  ⑧ 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

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공무원은 직 제16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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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

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

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

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

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

는 제외한다.

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

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 사업자가 공

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

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

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

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

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

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

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

개추첨(이하“공매 등”이라 한다)을 통

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

(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 

등을 통한 계약 체결행위 또는 거래관행

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

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3

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

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 공무

원이였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14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미리 신고하여

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

련 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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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신  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

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

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

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신  설>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거래 등의 행

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

가 아니거나 제3자나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은  안 날

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에게 제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

을 할 수 있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①공무원은 직

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

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 5 장 위반시의 조치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

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신  설> 제5장 위반시의 조치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생  

략)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4호   ② --------------------- 별지 제15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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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에 의하여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

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

다.

식------------------------------------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 -----------------------------------

--------------------------------- 별지 

제16호 서식-----------------------.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

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 제2항 및 제15조 제5항----------

---------------------------------- 시

장------------------------.

  ④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

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

관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

야 한다.

  ④ ------------------------------------

--------------------------------------

----------------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

라 소속 기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소속기관장 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

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ㆍ제공받은 

자ㆍ제공받은 금품ㆍ제공일시ㆍ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

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통보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⑤ 소속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받

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 처리경

위 등을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

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제6장   보   칙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 ③ (생  

략)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 ③ (현

행과 같음)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7

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 별지 제1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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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18-1773호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따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

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7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지역보건법』일부개정으로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

과·징수 조례에 관한 사항을 일제 정비하여 법 시행을 원활하게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변경으로 인한 근거법령 및 조례 법조항 수정

   ❍ 제1조 : (현행) 지역보건법 제26조 2항 ⇒ (개정) 제34조 2항

   ❍ 제5조 1항 : (현행) 행정절차법 제21조

                ⇒ (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제11조 :  (현행) 지방세 ⇒ (개정) 국세

   ❍ 별지 제1호 서식 : (현행) 행정절차법 제21조1항

                     ⇒ (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1항

   ❍ 별지 제2호 서식 : (현행) 행정절차법 제27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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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2항

   ❍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4조 관련) 조례조항 및 조문 수정

      (현행) 18조, 21조, 26조  ⇒ (개정) 23조, 29조, 34조

      (현행) 등의 유사명칭    ⇒ (개정)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나. 별지 제5,6,7,8호 서식 삭제

 

3. 의견 제출

 본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월 일까지 군산시장(참조 : 보건사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iwon630@korea.kr

  2) 주소 : 군산시 수송동로 58 (수송동, 군산시보건소), 3층 보건사업과

  3) 팩스 : 063-463-1470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보건사업과(전화 : 063-460-3260)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군산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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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역보건법」제26조제2항”을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

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때에는「행정절차법」제21조”를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

법」제16조”로 한다.

제11조 중 “지방세”를 “국세”로 한다.

별표 과태료부과기준(제4조관련) 서식 중 “법 제18조”를 “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법 제26조”를 “법 제34조”로 하며, 같은 서식 중 “법 제21조”를

“법 제29조”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법 제26조”를 “법 제34조”로 하며, 같은 서

식 중 “등의 유사명칭”을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행정절차법 제21조1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1

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행정절차법 제21조1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2

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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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

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1조(목적) -- 조례는「지역보건법」제3

4조제2항---------------------------

-----------------------------.

제5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① 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10일 이

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당사자 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처분에 대한 사

전통지를 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

야 한다.

제5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① ----------

-------------------- 때에는「질서위

반행위규제법」제16조---------------

-----------------------------------

-----------------------------------

----------------------.

  ② 삭  제

제11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

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준용규정) ---------------------

-----------------------------------

------------------- 국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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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과태료 부과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2. 세부기준

부 과 대 상 근거법령

부과금액(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

진단 또는 순회진료 등을 행한 자

법 제34조

제1항제1호 100 200 300

법 제29조에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

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34조

제1항제2호 100 2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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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처 분 사 전 통 지 서(제5조 관련)

문서번호 :

시 행 일 :

수    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사실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5. 법적근거

6. 의 견 제 출

기 관 명 부서명 담 당 자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모사전송

제 출 기한 년     월      일 까지

군    산    시    장 (인)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제1호서식의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군산시 보건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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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의  견  제  출  서(제5조 관련)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번호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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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18-1783호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와 『군산시 자

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9월  17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조례 제정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와 실행기반 마련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구정책의 목적․정의․시장의 책무에 관한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인구정책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다.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사항(안 제6조∼제13조)

 라. 인구 교육 및 홍보, 인구의 날, 시민참여에 관한사항(안 제14조∼제15조)

 마. 인구정책 참여 포상, 지원 대상․환수 등에 관한사항(인 제16∼제19조)



제543호                          시     보                          2018. 9. 17.(월)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아

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방문: (54078) 군산시 시청로 17(군산시청) 5층 기획예산과

  - 전화: 063-454-2323

  - FAX: 063-452-8157 

  - 전자우편: kkdm1@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서면,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인구정책계(전화 063-454-232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정조례안: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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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 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사회의 지

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

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시행  하는 정책으로 다

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

    가. 인구의 구조 불균형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다. 일자리․문화․교육․복지․주택․교통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라. 그 밖에 인구 감소 대응 및 인구 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2. “다자녀 가정”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막내가 만 18세 이하여

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 구조의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

회적 문제에 대하여 군산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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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인구정책�추진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구정책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인구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사업 및 시책의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

    3. 인구교육 등 시민의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

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 정책에 반영하여

야 한다.

제5조(인구정책사업) 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

정책사업을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1. 결혼․임신․출산․양육 지원

   2. 일-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지원

   3.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4.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법 제7조의2에 따른 인구교육과 인식개선사업

   6. 인구감소 대응 및 인구유입 대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인구정책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

업․법인․단체․개인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구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된 법

인이나 단체, 전문 교육․조사․연구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 군산시�인구정책위원회

제6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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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단,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

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1. 당연직 위원: 인구정책 업무 관련 국․소장 및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인구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인구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총괄계장이

  된다.

제8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

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

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

다. 

   1. 제6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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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와 관련이 있는 소속기관의 공

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

한다.

제4장� � 인식� 개선

제14조(교육 ․ 홍보 등) ① 시장은 시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인구교육 및 홍보 등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인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이 참여하

는 행사나 공모전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사나 공모전에 참여한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품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인구의 날)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매년 7월 11일로 정한 인구의 날 취

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인구정책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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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고 인식개선 등 확산을 위하여 군산시 인구정책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

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며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군산시 인구정책을 위한 발전적 의견제시

   2. 인구정책 주요사업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

   3. 인구시책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 참여

   4. 그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③ 시장은 시민참여단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

여야 하며 시민참여단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부칙

제17조(포상) 시장은 인구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한 시민, 공무원 및 기업․단체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등으로 인구정책과 관련한 장려금 및 시상

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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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주요 규정 사항

  • 제3조제2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라 함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

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 제7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

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

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0조의2

   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

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주요 규정 사항

  • 제2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

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

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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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18-1786호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호1항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7일

군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2. 제안 이유

❍ 청년층의유출 방지 및 인근 지역 청년층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를

위해 취․창업, 복지문화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시설을 구축하고,

더불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을 통해 창업생

태계를 조성하여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안정

에 이바지함을 목적함

3. 주요내용

❍ 조례제정목적, 정의, 설치․운영,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조～4조)
❍ 청년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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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 위원의 위촉 해제,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2018. 9. 17. ~ 2018. 9. 27.(10일간)

6.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일자리담당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군산

시청 일자리담당관 일자리정책계(☎063-454-4352)으로 문의 또는 군산시

청 홈페이지

(http://www.gunsan.go.kr)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2)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장소 : 우)54078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군산시청)

일자리담당관(전화 : 063-454-4352, FAX : 063-454-4349)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군산시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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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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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실업 해소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창업 환경 조성

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군산시에 거주하는 청년 및 창업자를 대상으

로 한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

하는 사람으로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년을 말한다. 다만, 청

년창업지원 사업에서의 “청년”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와 같

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에 따른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

한다.

2. “청년센터”란 청년들의 소통․교류, 협업 활동 등의 거점이 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창업지원센터”란 창업지원을 수행하는 공간 및 시설물을 말한다.

4. “창업자”란 창업지원센터의 창업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과 창업자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산시의 관할 구

역에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

다.

② 시장은 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및 사무원 등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채용, 보수, 복무 등 인력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

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청년과 창업의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이나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

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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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센터의 위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제반사항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

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청년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청년들의 소통․교류, 협업 활동

등의 거점이 되는 청년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

행한다.

1. 청년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

3. 청년의 취업ㆍ진로ㆍ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4.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6.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청년센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청년단체 등이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예산

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업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사업

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3.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4. 창업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

5.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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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은 창업자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④ 창업자 지원기준 및 방법, 창업지원센터의 사용자격 및 방법, 지원금의

정산 등 창업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장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

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한 필요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센터 운영사업 평가

4. 그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안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

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청년 및 창업지원 관련 전문가

2. 시의회 의원

3. 청년 및 창업업무 담당국장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

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 및 창업업무 해당과

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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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

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 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

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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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관계법령 발췌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 2014.1.1.] [법률 제11792호, 2013.5.22.,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 044-202-743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소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0.9.]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

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4817호, 2013.10.3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 044-202-7436

제1조(목적) 이 영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7. 10. 17.] [대통령령 제28380호, 2017. 10. 17., 일부개정]

제5조의4(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 대상 예비청년창업자 등의 범위)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란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약칭: 중소기업창업법 )
[시행 2018. 3. 2] [법률 제15421호, 2018. 3. 2,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창업정책총괄과) 042-481-1685

중소벤처기업부(투자회수관리과) 042-481-4422

제4조의2(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

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5. 2. 3.,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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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망한 예비창업자(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2.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3.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4.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5. 그 밖에 창업교육 및 창업 기반시설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15. 2. 3., 2017. 7. 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

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창업 관련 단체,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2. 3., 2017. 7. 26.>

  ④ 제3항에 따른 출연 및 보조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7. 10. 17.] [대통령령 제28380호, 2017. 10. 17., 일부개정]

제5조의3(창업촉진사업) 법 제4조의2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창업교육 및 창업 기반시설 확충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2.3>

  1.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교육

  2. 창업 관련 정보 제공

  3. 창업 공간 지원

  4. 시제품 제작 지원

  5. 창업자의 판로 지원

  6. 창업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본조신설 2014.1.14.]

참고 2  타 시군 사례

통영시 청년 기본 조례

(    제정) 2018.08.14 조례 제1358호

제19조(청년센터 설치ᆞ운영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통영시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 한

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년공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

   3. 청년의 취업ᆞ진로ᆞ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4.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6.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청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ᆞ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및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채용, 보수, 복

무 등 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청년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

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청년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그 관리ᆞ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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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    제정) 2018.08.10 조례 제1187호

제20조(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

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ᆞ운영하기 위하여「논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논산시에서 활동하는 만18세에서 만39세 이하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대전광역시 창업 촉진 조례

(제정) 2018-08-10 조례 제 515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창업자의 활동을 촉진하여 지속 성장

할 수 있는 창업 환경 조성으로 일자리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창업지원시설”이란 창업자에게 창업 교육, 전문가 컨설팅 및 창업 공간을 제공

하고 경영·기술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행정적ᆞ

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창업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창업 실태조사

   2.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창업 공간 구축 및 활용 지원

   4. 창업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창업지원협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창업지원협의회(이

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창업과 관련한 정책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창업기업인의 고충에 대한 의견수렴 사항

   4. 그 밖에 창업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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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창업관련 관계공무원

   2. 창업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기업인

   4. 그 밖에 창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창업촉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2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창업 촉진 사업)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비창업자의 발굴ᆞ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사업

   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3.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

   4. 창업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

   5.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창업지원시설 입주자에게 임대료, 관리비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창업지원시설 입주자의 모집방법, 선정방법, 입주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포상) 시장은 창업 촉진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창업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150호, 2018.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2017.11.10 조례 제10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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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창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창

업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창업지원시설”이란 창업지원을 수행하는 공간 및 시설물을 말한다.

   3. “창업지원”이란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의 공동연구ᆞ개발 및 

자문, 경영ᆞ회계ᆞ세무ᆞ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각종 지원행위를 말한다.

   4. “창업공간”이란 창업 과정에 지원되는 창업지원시설의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을 말한다.

   5. “입주자”란 창업지원시설에 입주하여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6.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창업지원시설 설치ᆞ운영)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업에 필요한 업무를 체계

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에 창업지원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에서 창업지원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위탁ᆞ운영) ①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ᆞ운영할 수 있다.

   1. 창업공간 지원

   2. 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상담

   3. 창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

   4.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창업지원시설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창업지원시설의 위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세종특별자치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5조(입주자 부담금 및 감면) ① 입주자는 임대료 또는 사용료, 공공요금, 관리비, 공공설비 사용료 등(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부담금을 산정하거나 감면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창업육성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창업지원시설의 운영 및 창업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

한다.

  ③ 위원장은 시 창업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창업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

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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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18-1803호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9월  17일

군  산  시  장 직인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어려운 지역경기로 인해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

내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

나. 기존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경우 출연금액의 한계로 낮은 대출한도, 2% 금리 

고정에 따른 부담, 짧은 이차보전 기한 등으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의 이용률이 

급감하는 추세인 바,

다. 영세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해 조례 일

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3조(특례보증 지원) 제2항 수정

⓶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2천만원” 이내로 한다.

⇒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5천만원 이내로 한다.

나. 제5조(지원대상) 수정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로 다음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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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등급이 3등급 이하로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다. 제7조(이차보전 지원) 제2항 및 제3항 수정

⓶ 이차보전은 년 “2%”를 초과하는 이자율에 한하고 이차 보전금 지급은 대출

은행의 청구에 따른다.

⇒ 이차보전은 년 1.7%를 초과하는 이자율에 한하고 이차 보전금 지급은 대출

은행의 청구에 따른다.

⓷ 이차보전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 이차보전 기간은 6년 이내로 한다. (단서 삭제)

3. 의견제출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

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지역경

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지역경제과(전화 : 454-2704, FAX : 063-454-265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지역경제과 상정계  

전화 063-454-270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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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소상공인별 2천만원 이내”를 “소상공인별 5천만원 이내”로 한

다.

제5조 중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를 “신용등급이 3등급 이하”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년 2%를 초과하는 이자율”을 “년 1.7%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한다.

제7조 제3항 중 “이차보전 기간은 2년 이내”를 “이차보전 기간은 6년 이내”로

하고, 단서조항인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

년간 연장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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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특례보증 지원) ① (생략) 제3조(특례보증 지원) ①(현행과 같

음)

  ②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2천

만원 이내로 한다.

  ② ---------------------- 5천만원 

--------.

제5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특례보

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상

공인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

--------------------- 3등급 -----

------------------------------.

제7조(이차보전 지원) ① (생략) 제7조(이차보전 지원) ①(현행과 같

음)

  ② 이차보전은 년 2%를 초과하는 이

자율에 한하고 이차 보전금 지급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따른다.

  ② ------------ 1.7% -------- ---

-------------------------------

---------------.

  ③ 이차보전 기간은 2년 이내로 한

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③ 이차보전 기간은 6년 이내로 한

다. (단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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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18-1804호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

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9월 17일

군  산  시  장 직인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순수 어업이 아닌 면세유 공급과 같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어장관리

선의 적정 척수 결정을 위한 개선안 마련이 필요

나. 타시군구와 우리시의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을 비교하고 어업의 종류별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최소 척수 기준 마련

2. 주요내용

가. 제3조 삭제 제4조 ⇒ 제3조, 제5조 ⇒ 제4조

나. 제3조 제3항 신설

③ 어류등양식어업은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에 따르며 어촌계 어업권은 어촌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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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록, 공유어업권의 경우 공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별표1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 변경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의 지정(승인) : 1ha ⇒ 3ha

3. 의견제출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군산시장(참조: 해양수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방문: (54078)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해양수산과

  - 전화: 063-454-2913

  - FAX: 063-452-8200

  - 전자우편: alsrud0821@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해양수산과 양식산업계

     전화 063-454-291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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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규칙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종류별.

제2조 후단 중 ““별표”와”를 “별표1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3조 및 제4조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4조)제1항 전단 중 “제2조“별표”와 어장관리선”을 “어장관리선”

으로, “어장 관리선”을 “어장관리선”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해조류양식

어장”을 “해조류. 복합양식어업”으로,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5ha이상인자에 한

하여”를 “합산한 면적이 5ha이상인 자에 한하여 해조류. 복합양식어업에”로 하

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어업의 종류별 어장관리선의 기준척수(별표 1) 범

위내”를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 범위 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50ha 이

상”을 “50ha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어류등양식어업은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에 따르며 어촌계 어업권은 어촌계

회의록, 공유어업권의 경우 공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산시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 및 사용기준

에 관한 조례(제1157호)에 따라 관리선 사용지정(승인)된 어장관리선은 기간

만료일까지 관리선 사용지정(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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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제2조 관련)

어업의

종류
어업의 방법 어 장 관 리 선 의 척 수

해조류

양식

수하식양식

바닥식양식

1. 수협 또는 어촌계소유 양식어장 입어 행사자는 2ha이

상일 경우 1척

2. 개인소유 양식어장 또는 공유어업권은 2ha이상일

경우 1척

3. 단, 1인 공유 또는 행사한 어업권이 여러 건일 경우 합

하여 2ha이상일 경우 1척, 5ha이상일 경우 2척까지 지정

패류

양식

수하식양식

바닥식양식

가두리양식

1. 수협 또는 어촌계소유 양식어장 입어 행사자는 1ha

이상일 경우 1척

2. 개인소유 양식어장 또는 공유어업권은 1ha이상일

경우 1척

3. 단, 1인 공유 또는 입어행사한 어업권이 여러 건이면 합

하여 1ha이상일 경우 1척 지정

4. 바닥식 양식어업으로서 양식장형망선의 사용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업의 종류별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 범위 내에서 어장구역의 수면별로 1척까지

지정. 다만, 50ha이상일 경우는 2척까지 지정

5. 바닥식 양식어업으로서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으로 관리선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업의 종류별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 범위

내에서 어장구역의 수면별로 1척까지 지정

어류등

양식

가두리식양식

수하식양식

바닥식양식

축제식양식

1. 어업권 1건당 1척으로 한다.

2. 수하식, 바닥식은 1ha이상일 경우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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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양식

수하식양식
바닥식양식
혼합식양식
가두리양식
축제식양식

1. 수협 또는 어촌계소유 양식어장 입어 행사자는 2ha이상일

경우 1척

2. 개인소유 양식어장 또는 공유어업권은 2ha이상일 경우 1척.

단, 1인 입어 행사한 어업권이 여러 건이면 합하여 2ha이상일

경우 1척, 5ha이상일 경우 2척까지 지정

3. 혼합식양식으로서 바닥식양식어장의 여건상 양식장

형망선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업의 종류

별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과 별도로 1척까지 지정. 다만,

50ha이상일 경우는 2척까지 지정

4. 혼합식양식으로서 바닥식양식어장의 여건상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으로 관리선 사용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업의 종류별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과

별도로 1척까지 지정

마을
어업

1. 수협 또는 어촌계소유 양식어장 입어행사자 3ha이상일 경

우 1척. 단, 1인 입어행사한 어업권이 여러건이면 합하여 3ha

이상일 경우 1척

2. 어업권의 총면적이 3ha미만일 경우 1척 지정

3. 바닥식양식어업으로서 양식장형망선의 사용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업의 종류별 어장관리선의 척수기

준 범위 내에서 어장구역의 수면별로 1척까지 지정. 다만,

50ha 이상인 경우는 2척까지 지정

4. 바닥식양식어업으로서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으로 관리선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장구역의

수면별로 1척까지 지정. 어업의 종류별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

범위 내에서 1척까지 지정

협동
양식
어업

1. 수협 또는 어촌계소유 양식어장 입어 행사자는 3ha이상일

경우 1척

2. 개인소유 양식어장 또는 공유어업권은 3ha이상일 경우 1척

3. 바닥식 양식어업으로서 양식장형망선의 사용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업의 종류별 어장관리선의 척수기

준 범위 내에서 어장구역의 수면별로 1척까지 지정. 다만,

50ha 이상일 경우는 2척까지 지정

4. 바닥식 양식어업으로서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

된 어선으로 관리선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업

의 종류별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 범위 내에서 어장구역

의 수면별로 1척까지 지정
정치망
어업 1. 면허 또는 허가받은 수면별로 1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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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 어업면

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규칙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별 및 어구명

칭별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은 "별

표"와 같다.

제2조(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 어업면

허의 관리 등에 관한규칙 제31조 제4

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종류별. ----

--------------------------------

--------------. ----------- 별표1

과 

제3조(어장규모별 어장관리선의 지정

ㆍ승인 제한) ① 패류. 복합. 협동양

식어업. 마을어업은 공유 또는 행사

한 어장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1ha

이상인 자에 한하여 어장관리선을 

지정(승인)한다.

  ② 해조류 양식어장은 공유 또는 행

사한 어장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2

ha이상인 자에 한하여 어장관리선을 

지정(승인)한다.

  ③ 동일 면허지내에서 공유 또는 행

사한 면적이 모두 1ha (단, 해조류 2

ha)에 미달한때에는 공유자 또는 행

사자의 대표자 1인을 선임하여 그 대

표자에 한하여 어장관리선을 지정

(승인)한다.

  <삭  제>

제4조(어장관리선의 척수제한) ① 제2

조"별표"와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

에 불구하고 어장 관리선은 1인 1척

(수협 또는 어촌계 제외) 이내로 제

한 한다. 다만 해조류양식 어장으로 

공유 또는 행사한 어장의 면적을 합

산한 면적이 5ha이상인자에 한하여 

2척까지 허용한다.

제3조(어장관리선의 척수제한) ① 어

장관리선------------------------

----- 어장관리선-----------------

---------------------------. ----

- 해조류. 복합양식어업-----------

------- 합산한 면적이 5ha이상인 

자에 한하여 해조류. 복합양식어업

에 --.

  ② 바닥식 양식어업으로서 양식장형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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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선으로 관리선 지정이 필요하거나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으로 관리선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업의 종류별 어장

관리선의 기준척수(별표 1) 범위내

에서  어장구역의 수면별로 1척까지 

지정이 가능하다.  다만, 양식장형

망선의 경우 50ha 이상인 경우는 2척

까지 지정 가능함. (이 경우 어촌계 

어업권은 어촌계회의록, 공유어업권

의 경우 공유자 동의서를 첨부하여

야 한다.)

--------------------------------

--------------------------------

----------------------------- 어

장관리선의 척수기준 범위 내------

--------------------------------

----------------------. ---------

------------ 50ha이상------------

--------------------------------

--------------------------------

------------------------

  <신  설>   ③ 어류등양식어업은 어장관리선 척

수기준에 따르며 어촌계 어업권은 

어촌계회의록, 공유어업권의 경우 

공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

다.

제5조 (생  략) 제4조 (현행 제5조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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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시 제2018-116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군산시 고시 제2016-164호(2016.12.30.)에 의거 우리시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시행중인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건설기계성능시험장) 2단
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규
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변경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군    산    시    장    
                                                  2018년   9월  14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312-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나. 명 칭 : 건설기계 성능시험장(2단계)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부지
면적

금회 실시계획(2단계)
면적(㎡) 사업 내용

176,675
㎡

70,120
㎡

(2-1단
계)

‧ 건축물 6동(연면적 3,650㎡)
 - 안전성평가시험동, 환경시험동, 경비실, 특수목적동, 물탱크실, 콤프레샤실
· 시험장 - 지게차시험장, 법규시험장 등
· 기반시설 - 저류지, 오수처리시설, 녹지 등

6,873㎡
(2-2단계) · 시험장 - 옥외시험장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
    가. 사업시행자 성명
       - 당초 : 군산시장(지역경제과), (재)건설기계부품연구원장
       - 변경 : 군산시장(기업지원과), 건설기계부품연구원장
    나.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 산단로 36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가. 2-1단계 : 2016. 12. 30. ∼ 2019. 6. 30.
    나. 2-2단계 : 2016. 12. 30. ∼ 202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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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읍면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나포면
나포리 312-7 장 6,182 6,148 군산시 - 　

2 “ 312-10 장 3,536 3,536 군산시 - 　

3 “ 312-16 잡 64 64 군산시 -

4 “ 312-12 잡 296 296 군산시 -

5 “ 312-11 잡 8,123 8,123 군산시 -

6 “ 332-6 잡 2,842 2,842 군산시 -

7 “ 332-2 잡 152 152 군산시 -

8 “ 312-8 장 241 241 군산시 -

9 “ 312-13 잡 17,847 17,847 군산시 -

10 “ 312-15 잡 68,904 68,904 군산시 -

11 “ 312-14 임 3,539 3,539 군산시 -

12 “ 312-9 임 12,276 12,272 군산시 -

13 “ 360-1 잡 1,606 1,606 군산시 -

14 “ 360 잡 662 662 군산시 -

15 “ 산14-1 임 899 669 윤희섭 군산시 오룡동
834-43

16 “ 산14-5 임 397 283 군산시 -

17 “ 산14-16 도 289 289 이상목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754-4

18 “ 산14-13 임 724 724 군산시 -

19 “ 315-3 유 7 7 군산시 -

20 “ 316-2 제 681 681 군산시 -

21 “ 316 유 869 869 군산시 - 　

22 “ 315 유 4,423 4,423 군산시 - 　

23 “ 315-1 도 1,293 1,293 오학순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488

　

24 “ 314 장 2,852 2,852 군산시 - 　

25 “ 산14-14 임 505 505 군산시 - 　

26 “ 316-1 도 7 7 원대희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33

　

27 “ 729-2 구 3,394 3,240 군산시 - 　

28 “ 312-1 장 4,899 4,899 군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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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읍면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9 나포면
나포리 산21-14 도 60 60 군산시 - 　

30 “ 312-6 장 6,707 6,707 군산시 - 　

31 “ 산21-20 도 496 117 군산시 - 　

32 “ 332-4 답 90 90 군산시 - 　

33 “ 332-7 도 684 449 군산시 - 　

34 “ 312-5 전 2,483 2,483 김변호
용인시 남지면
남곡리 123

　

35 “ 산16-4 임 7,934 5,649 군산시 - 　

36 “ 산18 임 13,003 13,003 군산시 - 　

37 “ 산18-1 임 683 683 김변호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623-42

　

38 “ 산253 구 496 496 군산시 - 　

계 180,145 176,675

 7.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조서
번호

지장물소재지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비고
읍면동 지번 성명 주소

1

나포면
나포리 312-7 장

공장 철재 209㎡ 군산시

2 공장 철재 745.5㎡ 군산시

3 공장 철재 70㎡ 군산시

4 창고 철재/천막 390㎡ 군산시

5 건물 조립식판넬 220.5㎡ 군산시

6 건물 조립식판넬 220.5㎡ 군산시

7 국기게양대 철근콘크리트

8 컨테이너 철재

9 펜스 철재

10 CCTV

11 차량차단기

12 기타

13 한전주 철근콘크리트 3개 한국전력공사

14 물탱크 플라스틱 1개

15 표지판 철재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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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지장물소재지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비고
읍면동 지번 성명 주소

16

나포면
나포리 315-1 도

안내판 철주 1개

17 통신주 1개 KT

18 한전주 2개 한국전력공사

19 컨테이너 철재 1개

20 가건물 철재 36㎡

21 나포면
나포리 315 유 한전주 철근콘크리트 1개

22 나포면
나포리 산14-13 도 한전주 1개 한국전력공사

23

나포면
나포리 312-1 장

기계 철재 1개

군산시

24 물탱크 플라스틱 3개

25 계단 철재 1개

26 물탱크 철근콘크리트 364㎡

27 공장 철근콘크리트 406㎡

28 건물 함석철재 117.6㎡

29 건물 함석철재 83.6㎡

30 나포면
나포리 729-2 구

건물 철근콘크리트 63㎡ 군산시

31 한전주 철근콘크리트 1개 한국전력공사

32 나포면
나포리 312-5 전

간이화장실 플라스틱 1개
김변호 경기도 용인시

남곡리 12333 컨테이너 철재 5개

34 나포면
나포리 산16-4 임 분묘 1분구

35 나포면
나포리 312-9 임 분묘 3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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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시 제2018-117호

은파관광지(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은파관광지 조성계획(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제5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조성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군산시청 관광진흥과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

다.

2018년 9월 11일

군 산 시 장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은파관광지
(유원지)

군산시 나운동, 지곡동, 미룡동,
옥구읍 일원

1,764,095 1,764,095 -

○ 은파관광지 조성계획(변경)조서

가. 사업의 개요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총괄표.
다. 조성계획(변경) 조서
라. 세부시설 조성계획(변경) 조서
마. 지형도면고시도 - “별첨”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변경)조서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총괄표.
다. 결정(변경) 조서
라.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마. 도로 결정(변경) 조서
바. 지형도면고시도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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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파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조서

가. 사업의 개요

∙관광지의 명칭 : 은파관광지

∙관광지의 위치 : 군산시 나운동, 지곡동, 미룡동, 옥구읍 일원

∙관광지의 면적 : 1,764,095㎡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사유

- 조성계획(변경) : 당초 은파관광지(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시 지목현황

(미룡동 49-45동) 및 도로 선형(미룡동 49-44) 등을

감안하여 일반음식점에서 도로로 변경한 부분에 대하여

토지이용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당초 일반음식점으로

환원하고자 함

∙사업기간 : 1985 ∼ 2020. 12. 31.

∙투자사업비 : 117,606백만원

∙사업시행자 : 군산시장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총괄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건축연면적(㎡) 시설명

기 정 변 경 증․감 구성비 기 정 변 경 증․감 기 정 변 경

합 계 1,764,0951,764,095 - 100.00 106,053 106,053 -

공공편익
시설지구 173,301 173,301 - 9.82 1,049 1,049 -

관리사무소, 화장실, 주차장,
오수펌프장, 도로, 양수장,
광장, 잔디광장, 교량(물빛다리)

관리사무소, 화장실, 주차장,
오수펌프장, 도로, 양수장, 광장,
잔디광장, 교량(물빛다리)
수변산책로(신설)

숙박
시설지구 50,559 50,559 - 2.87 83,743 83,743 - 호텔1, 2 호텔1, 호텔 및 생활숙박시설

상가
시설지구 47,249 47,249 - 2.68 18,709 18,709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종합매점 등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종합매점 등

운동・오락
시설지구 31,043 31,043 - 1.76 382 382 -

다목적운동장1, 2,
체력단련장, 커뮤니티회랑,
조경휴게소, 숲체험놀이터
등

다목적운동장1, 2,
체력단련장, 커뮤니티회랑,
조경휴게소, 숲체험놀이터 등

휴양・문화
시설지구 182,798 182,798 - 10.37 2,170 2,170 -

야외공연장, 숲체험장,
휴게쉼터, 전망대, 생태습지,
야외갤러리, 계류장,
자전거문화센터(보트클럽하우스),
억새원, 편백나무쉼터

야외공연장, 숲체험장,
휴게쉼터, 전망대, 생태습지,
야외갤러리, 계류장,
자전거문화센터(보트클럽하우스),
억새원, 편백나무쉼터

기타
시설지구 1,279,145 1,279,145 - 72.51 - - -

녹지, 유지,
고사분수, 상징탑

녹지, 유지,
고사분수, 상징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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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성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시설
지구

도면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바닥면적(㎡) 건축연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증․감 기 정 변 경 증․감 기 정 변 경 증․감

총 계 1,764,0951,764,095 - 28,650 28,650 - 106,053 106,053 -

공공편익시설지구 173,301 173,301 - 964 964 - 1,049 1,049 -

공공편익 1 종합관리사무소 95 95 - 85 85 - 170 170 - 기조성

공공편익 2 주차장1 12,728 12,728 - 100 100 - 100 100 - 기조성

공공편익 3 주차장2 1,453 1,453 - 100 100 - 100 100 - 기조성

공공편익 4 주차장3 7,246 7,246 - - - - - - -

공공편익 5 광장1 7,576 7,576 - - - - - - - 기조성

공공편익 6 광장2 4,391 4,391 - - - - - - - 기조성

공공편익 7 광장3 857 857 - - - - - - -

공공편익 8 광장4 3,620 3,620 - 228 228 - 228 228 - 기조성

공공편익 9 광장5 1,908 1,908 - - - - - - - 기조성

공공편익 10 잔디광장 3,283 3,283 - - - - - - - 기조성

공공편익 11 화장실1 253 253 - 100 100 - 100 100 - 기조성

공공편익 12 화장실2 286 286 - 100 100 - 100 100 - 기조성

공공편익 13 화장실3 95 95 - 40 40 - 40 40 -

공공편익 14 양수장 2,920 2,920 - 159 159 - 159 159 - 기조성

공공편익 15 오수펌프장 100 100 - 52 52 - 52 52 - 기조성

공공편익 16 도로 126,490 126,490 - - - - - - - 기조성

공공편익 17 교량(물빛다리) - - - - - - - - - 기조성

공공편익 58 수변산책로 - - - - - - - - -

숙박시설지구 50,559 50,559 - 16,432 16,432 - 83,743 83,743 -

숙박 18 호텔1 15,835 15,835 - 4,750 4,750 - 24,360 24,360 - 기조성

숙박 19
호텔 및

생활숙박시설
34,724 34,724 - 11,682 11,682 - 59,383 59,383 -

상가시설지구 47,249 47,249 - 9,472 9,472 - 18,709 18,709 -

상가 20 종합매점 1,143 1,143 - 229 229 - 458 458 - 기조성

상가 21 일반음식점1 982 982 - 165 165 - 330 330 - 기조성

상가 22 일반음식점2 14,962 14,962 - 2,717 2,717 - 5,434 5,434 - 기조성

상가 23 일반음식점3 8,393 8,393 - 1,457 1,457 - 2,910 2,910 - 기조성

상가 24 일반음식점4 7,263 7,263 - 2,294 2,294 - 4,587 4,587 - 기조성

상가 25 일반음식점5 12,500 12,500 - 2,380 2,380 - 4,760 4,760 - 기조성

상가 26 일반음식점6 2,006 2,006 - 230 230 - 230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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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지구

도면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바닥면적(㎡) 건축연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증․감 기 정 변 경 증․감 기 정 변 경 증․감

운동·오락시설지구 31,043 31,043 - 382 382 - 382 382 -

운동·오락 27 숲체험놀이터 5,425 5,425 - - - - - - -

운동·오락 28 다목적운동장1 6,360 6,360 - - - - - - - 기조성

운동·오락 29 다목적운동장2 3,742 3,742 - - - - - - -

운동·오락 30 체력단련장1 40 40 - - - - - - -

운동·오락 31 체력단련장2 40 40 - - - - - - -

운동·오락 32 체력단련장3 40 40 - - - - - - -

운동·오락 33 체력단련장4 40 40 - - - - - - -

운동·오락 34 체력단련장5 40 40 - - - - - - -

운동·오락 35 커뮤니티회랑 15,316 15,316 - 382 382 - 382 382 -

휴양·문화시설지구 182,798 182,798 - 1,400 1,400 - 2,170 2,170 -

휴양·문화 36 야외갤러리 15,815 15,815 - 380 380 - 700 700

휴양·문화 37 계류장1 95 95 - - - - - - - 기조성

휴양·문화 38 계류장2 661 661 - - - - - - - 기조성

휴양·문화 39 자전거문화센터 9,007 9,007 - 472 472 - 742 742 - 기조성

휴양·문화 40 숲체험장 21,375 21,375 - 160 160 - 260 260 -

휴양·문화 41 휴게쉼터 2,662 2,662 - - - - -

휴양·문화 42 전망휴게쉼터 20,668 20,668 - - - - -

휴양·문화 43 전망대 985 985 - 80 80 - 160 160 -

휴양·문화 44 생태습지1 25,671 25,671 - - - - - - - 기조성

휴양·문화 45 생태습지2 7,633 7,633 - - - - - - -

휴양·문화 46 생태습지3 5,045 5,045 - - - - - - -

휴양·문화 47 억새원 11,326 11,326 - - - - - - -

휴양·문화 48 편백나무쉼터 10,771 10,771 - - - - - - -

휴양·문화 49 조경휴게소1 36,878 36,878 - 108 108 - 108 108 -

휴양·문화 50 조경휴게소2 3,376 3,376 - - - - - - -

휴양·문화 51 숲속산책쉼터1 1,285 1,285 - - - - - - -

휴양·문화 52 숲속산책쉼터2 3,147 3,147 - - - - - - -

휴양·문화 53 야외공연장 6,398 6,398 - 200 200 - 200 200 - 기조성

기타시설지구 1,279,145 1,279,145 - - - - - - -

기타 54 상징탑 107 107 - - - - - - - 기조성

기타 55 고사분수 - - - - - - - - - 기조성

기타 56 녹지 1,007,332 1,007,332 - - - - - - -

기타 57 유지 271,706 271,706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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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변경) 조서

1) 공간시설 - 유원지

∙유원지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세 부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은파
유원지

나운동
미제저수지 일원

2,312,513 - 2,312,513
전북고146
(02.4.6)

나. 토지이용계획 총괄표 : “변경없음”

시설지구

면 적 (㎡) 건축연면적(㎡)

기 정 변 경 증․감 구성비(%) 기 정 변 경 증․감

합 계 2,312,513 2,312,513 - 100.0 106,053 106,053 -

편익 및 관리시설 203,773 203,773 - 8.81 19,690 19,690 -

휴양시설 200,396 200,396 - 8.67 84,111 84,111 -

운동시설 36,025 36,025 - 1.56 1,124 1,124 -

특수시설 49,380 49,380 - 2.13 1,128 1,128 -

기타시설 1,822,939 1,822,939 - 78.8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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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정 조서 : “변경없음”

시설
지구

도면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바닥면적(㎡) 건축연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증․감 기 정 변 경 증․감 기 정 변 경 증․감

총 계 2,312,513 2,312,513 - 28,650 28,650 - 106,053 106,053 -

편익 및 관리시설 203,773 203,773 - 10,288 10,288 - 19,690 19,690 -

편익및관리 1 종합관리사무소 95 95 - 85 85 - 170 170 -

편익및관리 2 주차장1 12,728 12,728 - 100 100 - 100 100 -

편익및관리 3 주차장2 1,453 1,453 - 100 100 - 100 100 -

편익및관리 4 주차장3 7,246 7,246 - - - - - - -

편익및관리 11 화장실1 253 253 - 100 100 - 100 100 -

편익및관리 12 화장실2 286 286 - 100 100 - 100 100 -

편익및관리 13 화장실3 95 95 - 40 40 - 40 40 -

편익및관리 14 양수장 2,920 2,920 - 159 159 - 159 159 -

편익및관리 15 오수펌프장 100 100 - 52 52 - 52 52 -

편익및관리 16 도로 130,363 130,363 - - - - - - -

편익및관리 17 교량(물빛다리) - - - - - - - - -

편익및관리 20 종합매점 1,143 1,143 - 229 229 - 458 458 -

편익및관리 21 일반음식점1 982 982 - 165 165 - 330 330 -

편익및관리 22 일반음식점2 14,962 14,962 - 2,717 2,717 - 5,434 5,434 -

편익및관리 23 일반음식점3 8,393 8,393 - 1,457 1,457 - 2,910 2,910 -

편익및관리 24 일반음식점4 7,263 7,263 - 2,294 2,294 - 4,587 4,587 -

편익및관리 25 일반음식점5 12,500 12,500 - 2,380 2,380 - 4,760 4,760 -

편익및관리 26 일반음식점6 2,006 2,006 - 230 230 - 230 230 -

편익및관리 43 전망대 985 985 - 80 80 - 160 160 -

편익및관리 58 수변산책로 - - - - - - - - -

휴 양 시 설 200,396 200,396 - 16,700 16,700 - 84,111 84,111 -

휴양 18 호텔1 15,835 15,835 - 4,750 4,750 - 24,360 24,360 -

휴양 19
호텔 및

생활숙박시설
34,724 34,724 - 11,682 11,682 - 59,383 59,383 -

휴양 40 숲체험장 21,375 21,375 - 160 160 - 260 260 -

휴양 41 휴게쉼터 2,662 2,662 - - - - - - -

휴양 42 전망휴게쉼터 20,668 20,668 - - - - - - -

휴양 44 생태습지1 25,671 25,671 - - - - - - -

휴양 45 생태습지2 7,633 7,633 - - - - - - -

휴양 46 생태습지3 5,045 5,045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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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지구

도면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바닥면적(㎡) 건축연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증․감 기 정 변 경 증․감 기 정 변 경 증․감

휴양 47 억새원 11,326 11,326 - - - - - - -

휴양 48 편백나무쉼터 10,771 10,771 - - - - - - -

휴양 49 조경휴게소1 36,878 36,878 - 108 108 - 108 108 -

휴양 50 조경휴게소2 3,376 3,376 - - - - - - -

휴양 51 숲속산책쉼터1 1,285 1,285 - - - - - - -

휴양 52 숲속산책쉼터2 3,147 3,147 - - - - - - -

운 동 시 설 36,025 36,025 - 854 854 - 1,124 1,124 -

운동 28 다목적운동장1 6,360 6,360 - - - - - - -

운동 29 다목적운동장2 3,742 3,742 - - - - - - -

운동 30 체력단련장1 40 40 - - - - - - -

운동 31 체력단련장2 40 40 - - - - - - -

운동 32 체력단련장3 40 40 - - - - - - -

운동 33 체력단련장4 40 40 - - - - - - -

운동 34 체력단련장5 40 40 - - - - - - -

운동 35 커뮤니티회랑 15,316 15,316 - 382 382 - 382 382 -

운동 37 계류장1 739 739 - - - - - - -

운동 38 계류장2 661 661 - - - - - - -

운동 39 자전거문화센터 9,007 9,007 - 472 472 - 742 742 -

특 수 시 설 49,380 49,380 - 808 808 - 1,128 1,128 -

특수 5 광장1 7,576 7,576 - - - - - - -

특수 6 광장2 4,391 4,391 - - - - - - -

특수 7 광장3 857 857 - - - - - - -

특수 8 광장4 3,620 3,620 - 228 228 - 228 228 -

특수 9 광장5 1,908 1,908 - - - - - - -

특수 10 잔디광장 3,283 3,283 - - - - - - -

특수 27 숲체험놀이터 5,425 5,425 - - - - - - -

특수 36 야외갤러리 15,815 15,815 - 380 380 - 700 700 -

특수 53 야외공연장 6,398 6,398 - 200 200 - 200 200 -

특수 54 상징탑 107 107 - - - - - - -

기 타 시 설 1,822,939 1,822,939 - - - - - - -

기타 55 고사분수 - - - - - - - - -

기타 56 녹지 1,022,105 1,022,105 - - - - - - -

기타 57 유지 800,834 800,83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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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도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총 계 13,818 130,363

대로 소계 1,800 47,317

기정 대로 2 1 30 1,800 47,317 간선도로 나운동174-3도 지곡동산189-1임

중로 소계 1,680 27,234

기정 중로 2 2 15 1,000 17,431 내부순환도로 나운동1195-14도 나운동174-3도

기정 중로 2 3 15 275 4,169 내부순환도로 지곡동산114-6유 지곡동418-10전

기정 중로 3 1 12 405 5,634 내부순환도로 나운동1234도 나운동산373-7도

소로 소계 10,908 55,812

기정 소로 1 1 10 2,298 24,691 내부순환도로 나운동산373-3도 지곡동461-1전

기정 소로 1 3 10 99 1,059 내부순환도로 나운동1195-54전 나운동1195-52임

기정 소로 3 1 4 2,043 8,774 산책로 나운동213유 나운동산243-2임

기정 소로 3 2 4 547 2,190 산책로 나운동1195-53임 나운동1506구

기정 소로 3 3 4 435 1,271 산책로 나운동1223-1전 나운동산374-8유

기정 소로 3 4 4 1,137 4,487 산책로 미룡동4-2유 지곡동430-2유

기정 소로 3 6 6 376 875 산책로 미룡동48유 나운동산243-3임

기정 소로 3 8 4 348 1,433 산책로 나운동산243-3임 미룡동6-12전

기정 소로 3 9 4 489 1,070 산책로 지곡동433-1전 지곡동453유

기정 소로 3 10 4 185 705 산책로 지곡동465-8도 지곡동453-4유

기정 소로 3 11 4 195 781 산책로 나운동1195-14도 나운동1200유

기정 소로 3 12 4 1,068 4,226 산책로 나운동1199유 나운동1202-14전

기정 소로 3 13 3 874 3,542 산책로 미룡동산242-11도 지곡동430-2유

기정 소로 3 14 3 244 708 산책로 미룡동산242-5유 미룡동산240-9도

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도면 :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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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도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총 계 13,818 130,363

대로 소계 1,800 47,317

기정 대로 2 1 30 1,800 47,317 간선도로 나운동174-3도 지곡동산189-1임

중로 소계 1,680 27,234

기정 중로 2 2 15 1,000 17,431 내부순환도로 나운동1195-14도 나운동174-3도

기정 중로 2 3 15 275 4,169 내부순환도로 지곡동산114-6유 지곡동418-10전

기정 중로 3 1 12 405 5,634 내부순환도로 나운동1234도 나운동산373-7도

소로 소계 10,908 55,812

기정 소로 1 1 10 2,298 24,691 내부순환도로 나운동산373-3도 지곡동461-1전

기정 소로 1 3 10 99 1,059 내부순환도로 나운동1195-54전 나운동1195-52임

기정 소로 3 1 4 2,043 8,774 산책로 나운동213유 나운동산243-2임

기정 소로 3 2 4 547 2,190 산책로 나운동1195-53임 나운동1506구

기정 소로 3 3 4 435 1,271 산책로 나운동1223-1전 나운동산374-8유

기정 소로 3 4 4 1,137 4,487 산책로 미룡동4-2유 지곡동430-2유

기정 소로 3 6 6 376 875 산책로 미룡동48유 나운동산243-3임

기정 소로 3 8 4 348 1,433 산책로 나운동산243-3임 미룡동6-12전

기정 소로 3 9 4 489 1,070 산책로 지곡동433-1전 지곡동453유

기정 소로 3 10 4 185 705 산책로 지곡동465-8도 지곡동453-4유

기정 소로 3 11 4 195 781 산책로 나운동1195-14도 나운동1200유

기정 소로 3 12 4 1,068 4,226 산책로 나운동1199유 나운동1202-14전

기정 소로 3 13 3 874 3,542 산책로 미룡동산242-11도 지곡동430-2유

기정 소로 3 14 3 244 708 산책로 미룡동산242-5유 미룡동산240-9도

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도면 :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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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도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총 계 13,818 130,363

대로 소계 1,800 47,317

기정 대로 2 1 30 1,800 47,317 간선도로 나운동174-3도 지곡동산189-1임

중로 소계 1,680 27,234

기정 중로 2 2 15 1,000 17,431 내부순환도로 나운동1195-14도 나운동174-3도

기정 중로 2 3 15 275 4,169 내부순환도로 지곡동산114-6유 지곡동418-10전

기정 중로 3 1 12 405 5,634 내부순환도로 나운동1234도 나운동산373-7도

소로 소계 10,908 55,812

기정 소로 1 1 10 2,298 24,691 내부순환도로 나운동산373-3도 지곡동461-1전

기정 소로 1 3 10 99 1,059 내부순환도로 나운동1195-54전 나운동1195-52임

기정 소로 3 1 4 2,043 8,774 산책로 나운동213유 나운동산243-2임

기정 소로 3 2 4 547 2,190 산책로 나운동1195-53임 나운동1506구

기정 소로 3 3 4 435 1,271 산책로 나운동1223-1전 나운동산374-8유

기정 소로 3 4 4 1,137 4,487 산책로 미룡동4-2유 지곡동430-2유

기정 소로 3 6 6 376 875 산책로 미룡동48유 나운동산243-3임

기정 소로 3 8 4 348 1,433 산책로 나운동산243-3임 미룡동6-12전

기정 소로 3 9 4 489 1,070 산책로 지곡동433-1전 지곡동453유

기정 소로 3 10 4 185 705 산책로 지곡동465-8도 지곡동453-4유

기정 소로 3 11 4 195 781 산책로 나운동1195-14도 나운동1200유

기정 소로 3 12 4 1,068 4,226 산책로 나운동1199유 나운동1202-14전

기정 소로 3 13 3 874 3,542 산책로 미룡동산242-11도 지곡동430-2유

기정 소로 3 14 3 244 708 산책로 미룡동산242-5유 미룡동산240-9도

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도면 :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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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시 제2018-120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하수도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9. 17.

군   산   시 장

□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내용

사 업 시 행 자 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군산시장

주 소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사업시행의 목적 
및

기본방향

본 사업은 군산시 월명동, 해신동 등 일원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수를 차집하여 적정 처리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신설하는 것
이며,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방류수역의 수질오염 
개선 및 주민보건위생 향상 기여에 그 목적이 있다.

사 업 시 행 지 의 
위 치 및 면적

위 치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동, 해신동 등 일원

면적
(㎡)

1.037k㎡
영구점용 4,272㎡
일시점용 38,531㎡

계 42,803㎡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공공하수도 (하수관거)

명 칭 중앙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

- 군산처리구역(중앙분구)

1.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동, 해신동 등 일원

사업시행기간 2018. 12. ∼ 2021. 12.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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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18-1702호

군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사업 완료 공고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633-7번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군    산    시    장
                                                   2018년  9월  7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633-7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사업
  ○ 명 칭 : 맥아연구 및 실습장 신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분 시 설 명 결정면적
(㎡)

대지면적
(㎡)

건축계획 비고동수 건축면적(㎡) 연면적(㎡)
공공
청사 농업기술센터 30,166 29,446

당초 15동
변경 16동
   증  1동

당초 4,216.90
변경 4,661.14
  증   444.24

당초 7,754.03
변경 8,198.27
  증   444.24

1층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군산시장(주택행정과)
  ○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일
  ○ 착수일 : 2018년  2월  19일
  ○ 준공일 : 2018년  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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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18-1729호

2018/2019년도 군산시 어장이용개발계획 변경승인 공고

2018/2019년도 군산시 어장이용개발계획 추가 승인에 대하여 전라북도지사로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기 수산업법 제4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조, 어업면

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1. 2018/2019년도 군산시 어장이용개발계획 변경승인 내역 

수면
번호

어업
종류

양 식방 법 품목 해역별 면적(ha)
개발
방법 개 발 조 건

14 해조류
양식

건홍식
부류망홍 김 등 무녀도

인근 112
한정
어업
면허

○ 관련기관 등 협의 조건으로 한정어업면허 신규개발 승인
○ 수산연구ž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수산업법 제9조제4항에 의거 어촌계에 개발

25 해조류
양식

건홍식
부류망홍 김 등 무녀도

인근 438
한정
어업
면허

○ 관련기관 등 협의 조건으로 한정어업면허 신규개발 승인
○ 수산연구ž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수산업법 제9조제4항에 의거 어촌계에 개발

2. 2018/2019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변경승인 조건

 ○ 어업면허를 처분시에는 「수산업법」 같은 법 시행령,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선박항해 및 어장간 거리 등 주

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계획이 고시된 수면이나 공익사업으로 폐업보상이 완료된 수면, 각종 

재해 및 어장환경 오염 등으로 어업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수

면, 조류소통이 저해되는 수면, 어장이 밀집 되어 어업생산량 저하가 예상되는 수

면에 대하여는 어업면허처분을 금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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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업분쟁 및 민원이 제기되어 문제점이 예상되는 지역은 사전에 제반 문제점을 

해소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한정어업 면허(신규개발, 재개발, 대체개발 등)는 관계 기관(한국농어촌공사 새만

금사업단,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의 개발가능 의견 또는 협

의 완료된 건만 면허처분하고 제한 조건을 준수 하여야 한다.

    -‘18.7.30.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2018/2019년 무녀도 어장이용개발계획수립을 

위한 협의 의견(조건)* 이행 준수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2915(2018.7.30.)호

 ○ 면허기간 동안 자연재해를 입은 수면을 신규개발하거나 재개발 또는 대체어장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한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승인하

여야 한다.

 ○ 어장개발계획이 금회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각종사업(국제해양관광 단지조성, 

새만금 신항만개발, 한국수력원자력(주) 관련 사업, 새만금 내부 개발 해사토 채

취 등)이 예상되는 지역에 어업면허를 처분시에는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 후 개

발하고 면허기간을 최소화하여 처분하는 등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양식물의 수급상황, 경쟁력 취약품목, 양식기술 및 종묘확보 등을 사전 검토하여 

안정 생산이 필요한 품종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 개발하여야 한다.

 ○ 동 기본지침 행정사항에 의거 추가사항이 발생 확정시에는 개발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3.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 신청 방법

○ 2018/2019년 어장이용개발 변경승인 공고 기간 :2018. 9. 5. ~ 2018. 10. 4.

○ 면허의 우선순위결정신청서 제출기간 : 2018. 9. 17.부터 2018. 10. 4. 18:00 까지

○ 제 출 처 : 군산시청 민원봉사과(1층) 접수 창구

○ 신청 및 제출서류

가.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서

나.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1) 수산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

류 사본 (수산기술자만 해당합니다) 1부

2)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 (어업의 면허 또는 허

가를 받은 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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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어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합니다)

4) 포기하려는 어업권의 면허증 사본 (어촌계 기존어장 재배치 포기조건 대체개발, 수

산업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포기하려는 자만 해당합니다)

5) 여권 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

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기타사항  

○ 승인된 수면별 어장 위치도는 우리시 해양수산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군산시 해양수산과 (☏ 063-454-2912)

2018. 9. 5.

군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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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18-1761호

군산 도시계획시설(항만:선유도항)사업 완료 공고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474번지 도시계획시설(항만:선유도항)사업이 실시계획
대로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군    산    시    장
                                                   2018년  9월 14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474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항만:선유도항)사업
  ○ 명 칭 : 수산물 유통시설(위판장) 건립사업

3. 사업개요 : 위판장 1동/1층 (건축면적 643㎡, 연면적 63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군산 수산업협동조합
  ○ 주 소 : 군산시 조촌로 123(조촌동)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일
  ○ 착수일 : 2018년  3월  23일
  ○ 준공일 : 2018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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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18-1797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8. 9. 17.

                       군 산 시 장

1. 목       적

  급경사지 사면이 도로 및 주택과 인접되어 있으며 비탈면의 절리 및 풍화로 

인한 붕괴에 따른 인명피해 및 기타 안전사고 우려가 높음에 따라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사면붕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정 하고자 함.

2. 행정예고기간 : 2018. 9. 17. ～ 2018. 10. 10. (25일간)

3. 의견제출기간 : 2018. 9. 17. ～ 2018. 10. 10. (25일간)

4. 공 고 방 법 : 군산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관 련 근 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의 견 제 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산시 안전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다. 제출기한 : 2018. 10. 10일까지

   라. 보내실곳 :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마. 문 의 처 : 군산시 안전총괄과 자연재난계

   바. 연 락 처 : Tel. 063-454-3864, Fax. 063-454-3829

   사.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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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대상지

구분 지구명 위  치
지정개요

지정사유 비고
유형 등급 면적

신규 소룡2

소룡동

1019-142번지 

일원

붕괴위험 D 1,993

 붕괴위험지역 지정⋅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8.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지구명 사업시기 사업내용 비고

소룡2 2020년 이후  · 옹벽 + 우수라인 정비

  ※ 정비계획에 대한 내용은 지원계획에 따라 변동됨.

9.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가.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1

   나.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다.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라.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사전에 군산시 

안전총괄과와 협의 하여야 함.

붙임  1. 붕괴위험지역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의견제출서 1부.


